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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공동모금회 성금지원 확대 계획

서 대 문 구
복 지 정 책 과



『201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공동모금회 성금 지원 확대 계획  

기존 사업 수행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201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성금 모금액을 효율적으로

배분․운영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추진근거

m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공동모금회 저소득시민지원사업 운영지침

m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간 업무협약서

       (2011.12.6)

¦ 『201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공동모금회 성금지원 계획

[복지정책과-4060(2015.3.6.)]

Ⅱ  추진실적

 2015년『따뜻한겨울나기 사업』성금모금 및집행실적 (2015.6월 현재 기준)

예 산 액

집행액 잔액 비고이월액

(2014년)

2015년

사업비
계

317,369 322,283* 639,653 268,584 371,069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등
저소득가정 지원사업비

* 2015년 모금액 402,854천원 중 322,283천원 공동모금회 사업비로 사용

- 희망플러스통장사업: 20,142천원, 희망온돌사업: 62,428천원 전환



m 세부 추진 실적

(단위: 천원)

구분 생계지원 체납지원 의료지원 이사지원 교복지원
기타

지원

가구 가구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금액

504 268,584 - - 127 35,163 82 42,920 6 1,100 283 49,400 140,000

 기존 계획의 수정·보완 필요성
m 낮은 지원기준으로 인하여 실효성 저하

- 현 소득기준 최대생계비 150%이하, 재산기준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 서울시복지재단 『희망온돌사업』,『긴급복지지원사업』, 서대문구사회복지

협의회 『좋은이웃들 사업』등 위기가정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의 소득·재산

기준보다 낮음

- 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준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한 경우 발생으로 지원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m 화재 등 재해나 재난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가구에 대한 지원책 부재

- 화재, 산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거주지 소실되었거나 긴급한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책 필요

※ 2015. 6. 6 충현동에서발생한 화재로주택전소에 따른이재민 5가구 발생

화재로 인해 주거지에서 전혀 살 수 없는 가구에 대한 주거안정화를 위한

지원책의 필요성 대두



Ⅲ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m 공동모금회 성금 지원기준 완화를 통한 지원의 실효성 확보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소  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최저 생계비 200%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m 화재 등 긴급한 재난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재난구호비”

항목 신설을 통해 위기상황 해소

 사업개요

m 사업기간 : 2015. 6. 18. ~ 2016. 2. 28.

m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주민 중 소득,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가구

(※기초수급자는 긴급생계비, 교복비 지원제외)

m 지원원칙 : 타법률 지원 우선 원칙(기초생활보장법, 긴급지원법, 재해구호법 등)

m 지원기준

- 소 득 : 최저생계비의 200%이하 (단위: 원)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월 1,234,562 2,102,096 2,719,376 3,336,658 3,953,940 4,571,220

- 재 산 : 13,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적금, 부금, 수익증권 등)

※ 청약저축, 보험(증권)은 제외



가구

원수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2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235,000 37,902 16,013 38,301

2인 2,102,000 64,020 52,026 64,956

3인 2,719,000 82,934 82,177 83,871

4인 3,337,000 102,078 108,758 103,233

5인 3,954,000 121,275 133,955 122,699

6인 4,571,000 139,235 153,994 141,277

- 조사방법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조사방법에 준함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은 신청자의 소득·재산은 행복e음 조사자료 및 소득·

재산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

단, 행복e음을 통해 파악이 곤란한 가구는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납입영수증으로 확인(최근 3개월분)

Ⅳ   세부추진계획

1 지원대상자 기준 완화

m 지원기준

- 소 득 : 최저생계비의 200%이하 (←당초 150%에서 확대)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월 1,234,562 2,102,096 2,719,376 3,336,658 3,953,940 4,571,220

- 재 산 : 13,500만원 이하 (기존과 동일)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당초 300만원에서 확대)

- 건강보험료 기준

- 기준적용개시일 : 2015. 6. 18. ~



Ⅵ  행 정 사 항

2 긴급재난구호비 신설

m 지원대상 : 화재, 산사태,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인해 주거의 1/2 이상

소실이 되거나 긴급한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

m 지원금액

가구수 1 ~ 2인가구 3인 이상가구

지원금액 50만원 이내 100만원 이내

※ 긴급생계비와 중복지원 가능

m 지원방법 및 절차

-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상담 및 추천으로 대상 가구 발굴

- 담당직원 현장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위기상황 신속 파악

-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 결정 후 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

 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업무계획 숙지 및 적극적 대상자 발굴

m 동 주민센터는 공동모금회 성금지원 계획의 새롭게 바뀐 내용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고 대상자 적극 발굴

 성금지원 요청 시 구비서류 징구 철저 (재강조)

m 성금지원 신청자의 소득·재산 및 사업별 필요서류 징구 철저



m 지원요청시 구비서류 : 일반사업

- 성금지원 신청 조사표

- 성금지원대상자 추천 내역서

- 소득·재산관련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전·월세 계약서, 미과세증명,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가구원 통장사본(최근 3개월 거래내역서 또는 잔액증명서 등)

- 진료비영수증,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사보험 증권

- 기타 지원사업에 따른 서류 등(체납증명, 이사비 영수증 등)

붙임 1. 성금지원 신청 조사표

2. 성금지원대상자 추천 내역서. 끝.


